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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 9. 26.(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2년 9월 25일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2133-7090

건축정책팀장 박신규 2133-7099

사진없음 ▣ 사진있음 □ 매수 : 3매 담 당 자 송현정 2133-7102

서울시, 아파트 동 간 간격 조례 개선… 다양한 단지형태 가능해진다

- 공동주택 '인동간격' 개선을 위한 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」개정 추진

- 같은 대지 내 두 동 마주 보는 경우, 인동간격 건물높이 0.5배로 개선

- 시 "획일적이었던 단지형태, 보다 창의적이고 다채롭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"

□ 서울시는 공동주택 건설 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, 다양한

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동 간 거리기준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

진한다고 밝혔다.

□ 이번 조례 개정 추진으로 ▴같은 대지에서 두 동(棟) 이상의 건축물

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는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

으로 건축물 높이의 0.5배, ▴정동~정남~정서 180° 범위에서 높

은 건축물의 주개구부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

낮은 건축물 높이의 0.5배를 띄우도록 개선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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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행 개 정 (안)

○ 기존의 공동주택 인동간격 규정은 '건물 높이의 0.8배', 남동~정

남~남서 범위에서 남쪽 건물 높이가 낮고 주개구부 방향이 남쪽

을 향하는 경우에는 '높은 건물 높이의 0.6배' 또는 '낮은 건물

높이의 0.8배 이상' 중에 더 먼 거리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었다.

이러한 조건에서는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

약이 있었다.

□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1월 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인동간

격 기준이 완화된 이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선하는 것이며, 건

축 조례 개정 즉시 적용된다. 단 사생활 보호, 재난 상황 등을 고려

한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(10m)는 유지해야 한다.

□ 시는 인동간격 기준 개선으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계획이

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지상부에 공원, 공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

간을 조성할 수 있게 돼 단지 내․외부 생활환경 개선 및 다양한 경

관을 창출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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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"이번 개정으로 각 정비사업의 사업

시행 여건이 개선되고, 인동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획일적일 수

밖에 없었던 기존 공동주택 단지의 형태가 보다 창의적이고 다채로

운 모습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"고 말했다.


